
        자금운용의 안정성, 수익성 확보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금관리기준

에 의거 자산운용전문가를 여유자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 위촉위원 : o o o (55세)

▢ 주요경력
○(현) ****운용 전무

○(전) **** 본부장 (운용경력 26년)

▢ 위촉근거
○ 자금관리기준 제10조 (구성)

① 위원은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은 상임이사 2인, 자금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서울특별시 재단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2. 선임직은 금융전문가 등으로 선정하되, 관련 지식이 풍부한 자로써 이사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끝.

서울신용보증재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유자금 운용위원회 위원 위촉

★팀장 실장 이사 이사장

협조자   

감사실장 재무팀 감사번호 282

시행 재무팀-745 ( 2015.11.05. ) 접수 ( )

우 121-70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공덕동) /http://www.seoulshinbo.co.kr

전화 02)2174-5113 /전송 02)3278-8115 / redcarpet@seoulshinbo.co.kr / 공개


